
(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출생증명서, 산모수첩등), ,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

신청의경우에만해당) 

자세한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6일)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원할경우(1주)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구분
2013년도

지 원 내용 지원단가

1⃞가정 내 보호지원

2⃞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내

입소자지원

3⃞산후조리원보호 지원

•500,000원

-산후지원인력서비스이용료

*아동생필품비포함

•350,000원

*아동생필품비포함

•250,000원

- 산후지원인력인건비일부

•최대 700,000원

•1주이용료가 700천원미만인

산후조리원의경우, 실비지원

*아동생필품비포함

입양특례법개정('12.8.5 시행)으로 입양숙려제가도입됨에따라, 숙려

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는아동의출생일로부터 1주일이지난후에이루어”지도록

(입양특례법제13조제1항) 하는제도로, 부모가출산후정서적으로불안정한상황에서

양육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입양에동의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출산(예정)일전40일또는출산후7일이내에신청하실수있습니다.

: 미혼한부모가원하는서비스이용비용지원

june
사각형

june
입력 텍스트

june
입력 텍스트
400,000

june
입력 텍스트

june
입력 텍스트




